
(2026-10) ○○○○ 이의신청 요약 

 사실 관계

 ❍ xxxx.xx.xx. 신청법인, 부동산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 적용

 ❍ xxxx.xx.xx. 이 건 부동산 중 쟁점 면적 임대 사실 등을 확인하고, 추징 과세예고통지

 ❍ xxxx.xx.xx. 신청법인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하였으나 최종 불채택

 ❍ xxxx.xx.xx. 신청법인, 이의신청 제기 

 쟁점 사항

 ❍ 신청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쟁점 면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는지 여부

 신청법인 주장

 ❍ 임대차계약이 당초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, 임차법인에게 보조사업 수행이 

곤란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고, 이에 따

라 쟁점 면적을 임차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실제 점유·사용이나 임대

보증금 및 임대료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. 이후 신청법인은 쟁점 면적

에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여 직접 사용하였으므로,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와 

별개로 실제 임대된 사실은 없다. 이러한 사실은 관련 자료 등을 통해 확

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 면적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

하고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.

 종합의견

 ❍ 처분청은 임대차계약서와 이에 따른 회계처리 등을 근거로 신청법인이 쟁

점 면적을 임대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, 임차법인의 사업 

수행 곤란이라는 외부적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점, 기계

장치의 설치 및 이용관계가 신청법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, 그리고 임

차인이 쟁점 면적을 점유·사용하거나 임대대가를 실제로 수수하였다고 

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, 쟁점 

면적이 임대에 제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.



      또한 처분청은 신청법인이 세무조사 이후 임대차 관련 회계처리를 수정

한 것이 사후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, 이 건의 핵심은 사후 회계처

리의 적정성 여부가 아니라 당초 임대차계약이 실제 이행되었는지 여부라 

할 것이다. 실제 임차법인의 쟁점 면적 점유·사용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

하고, 신청법인이 관련 증빙자료를 통하여 해당 면적에 기계장치를 설치하

고 직접 사용한 사실을 소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 면적은 신

청법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, 이를 임대된 것으로 

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.


